




1

ᴘ Ũ 0, ḓ ἔἔ Ἓ ֥ ῦḆ Ӏ Ṏ Ӓ 1, 1 ẁὖ ҍ ӍӦ ḓ ἔἔ Ἓ ᶷ ꜙ ֥ ḏ ᶷ Ӓ ̟ ₐ▓בּ Ө 2 ẁỚ Ɽ ꜙ Ἄᾠ ῄ ḁ,Y ♥ľő./7, /, /3,[



2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೧নࣻࠗҙ�ߑױо�୶ೞח�೧নࣻҗӝࣿ�ѐߊ

��ਃೠ�ਗਸ�ೡ�ࣻ�ࢲਤীߧ��पਊചܳ�ୢೞҊ�োҳਸ�ъചೞӝ�ਤೞৈ�߂
�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೧নࣻࠗҙ�೧নࣻ࠙�ঠীࢲ�୭ୡ۽�ѐߊೞѢա�ӝઓ�ӝࣿਸ�ഄनਵ۽�ѐࢶǁѐ

ೠ�೧নࣻҗӝࣿਸ�೧নࣻनӝࣿ	ೞ�tनӝࣿuۄ�ೠ
�ૐೡ�ࣻ�ੋ�۽

˞�ઁ�೦ীܲٮ��नӝࣿ�ੋૐ�ਬബӝр�Ӓ�ੋૐਸ߉��զࠗఠ��֙ਵ۽�ೠ�

˟�ઁ�೦ীܲٮ��ਬബӝр��֙�ղীࢲ�ೠ݅ߣ��োೡ�ࣻ��

ˠ�ઁ�೦ীܲٮ��नӝࣿ�ੋૐઁ�߂��೦ীੋ�ܲٮ�ૐ�ਬബӝр�োਸ߉�ਵ۰ח�ח�೧নࣻ۸ࠗਵ۽�ೞ߄�חীۄٮ��೧



3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೧নࣻҗӝࣿ�ਭࢿਸ�ਤೠ�োҳѐࢎߊস١�ӝദǁҙܻǁಣо�١ਸ�ബਯਵ


�ೠۄೞ�t൜ਗu	җӝࣿ൜ਗ�ਗೞӝ�ਤೞৈ�೧নࣻ۽ਸ݀ࢸ�ೠ�

˞�൜ਗੋߨ�ਵ۽�ೞҊ�ࣗޖࢎ�ػ�ࣗী١݀ࢸ�ࢲӝܳ�ೣਵ݀ࢿ�ॄ۽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약칭: 해양수산과학기술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7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0조(기술료)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
	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15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제24조(포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부칙 <제17109호,2020. 3. 24.>


